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2부(심재광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입양받은 두 마리 고양이를, 입양한 바로 

다음 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8층 창문에서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 앞서 A씨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 처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고,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

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데,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수차례 무단 불참하고, 아

파트 8층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엄

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개월, 40시간

의 동물학대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내리고, 도망의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A씨를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의 윤성모 활동가는 

"입양되어 새 가족을 기다렸을 두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타 범죄 혐의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의 형량은 터무니없이 약하다"며 "반성하는 모습 없이 항소한 피고인에게 2심에

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12월 12일(금) 15: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담당 : 윤성모 활동가 (070-4760-7283) 신주운 팀장 (070-4760-0711)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한 30대 남성, 고양이 둘 입양 후

아파트 8층서 떨어뜨려 법정구속, 실형 선고!

1심 재판부, "생명경시 태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징역 8월, 40시간 동물학대 재범예방 수강명령 선고



1심 공판이 열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1심 공판이 열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A씨에 의해 아파트 8층에서 추락해 죽음에 이른 고구마와 호박이(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죽음에 이른 두 고양이를 쓰레기봉투에 담고 있다 적발된 모습(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A씨에 의해 쓰레기봉투에 담겨졌던 피해 고양이들(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쓰레기봉투에 꺼낸 직후 모습, 모두 인식표가 채워져 있었다(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부검 보내지기 전 약식 장례를 치른 고구마와 호박이(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A씨에게 입양 보내지기 전 고구마와 호박이의 모습(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